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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실시 안내

1.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과 동시에, 감독·점검 조치기준은  2025. 10. 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근로감독관 과장
전결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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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감 독) 일반감독 시 일부 조항 선 시정

기회 부여, 미이행시 사법조치 

(점 검) 선 시정기회 부여, 미이행시 

사법처리

(감 독)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10.1~)

(점 검) 선 시정기회 부여, 10일 이내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감독으로 전환


